
손실보상금수령권자

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, 토지수용

위원회가 소유궈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

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, 제45조의 제3항,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

권 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,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

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.<BR>(대법언 1986.03.25. 선고 84다카2431 판

결)<BR>


